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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고시 제2023 - 101호

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

기본․시행계획 승인 고시

  “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” 기본 및 시행
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정비법」제58조제3항,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
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  8월   4일
 

거   창   군   수
 

1. 사업의 명칭 : 북상면 월성지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

2. 사업의 목적 : 북상면 월성마을 유휴시설(창고) 리모델링을 통한 농가 

카페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제공, 농촌의 일자리 창출 

및 활력 증진 기여

3. 사  업  비 : 450백만원(균특 225, 군 225)

4. 주요사업내용

  가. 위    치 :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545번지

  나. 세부사업 내용 : 마을창고(유휴시설) → 농가카페 리모델링

5. 사업시행자 : 거창군수

6. 사업시행기간 : 2023. 8. ~ 2024. 3.

7. 사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

구  분 위    치 지목/구조 면적 소유자 비고

토  지
경남 거창군

북상면 월성리 1,545
창고용지 1,755㎡

북상

월성마을회

건축물 〃 철근콘크리트조 100㎡ 〃

8.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

   농촌개발담당으로 문의(☎055-940-8273)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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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창군 고시 제2023 - 102호

도로명주소 고시

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
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 8. 9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창 군 수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  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138 등 3건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
(변경·폐지)사유 비고

(별  도  열  람)

○ 도로명주소 사용
 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

사용합니다.
  - 공공기관에서 비치‧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

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  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

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
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  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‧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 

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  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

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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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2023–1216호

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

「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」제11조 제1항의 규정에

따라 폐지 결정한 소규모수도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  8월   3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  창   군   수

1. 내 용 :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

2. 사 유 : 대체급수시설 확보(지방상수도 급수)

3. 근 거 : 「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」제11조 제1항

4. 대 상 : 거창군 가조면 도산마을 소규모수도시설 1개소

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 내역

연번
위 치

시설명 폐지사유
폐지 후 
급수대책

비 고
읍·면·동 리

1 가조 일부 도산 지방상수도 공급 지방상수도 급수

끝.


